
[별  1] <개  2015.12.22.>

연구개발과제 평가 원 선정 준( 7조 10항 )

1. 평가 원 법  원칙 

가. 평가 원  25조 10항에 른 평가 원 후보단 에  하는 것  원칙

 한다. 

나. 연구개 과  특 에 라 필요한 경우, 국외 가를 포함한 다  어느 하나

에 해당하는 가를 평가 원  할  있다. 

   1) 해당 분야 실 경 이 10  이상인 사람 

   2) 해당 분야 연구개 경 이 5  이상인 사람 

   3) 학  해당 분야 임강사 이상인 사람 

   4) 삭  <2012.5.14>

다. 연구개 과 별  평가 원  산ㆍ학ㆍ연에 분 함  원칙  한다. 

2. 평가 원 외 상 

가. 소  앙행  공 원  소   직원. 다만, 그 연구개 과 에 

한 과학   가지고 있다고 해당 앙행  장이 인 하는 경

우에는 외한다. 

나. 평가 상과  이해 계가 있는 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

   1) 평가 상과  연구책임자  사 계이거나 「민법」 777조에 른 친족

계에 있거나 있었  사람

   2) 평가 상과  참여연구원 

   3) 상 간 평가자

    고: “상 간 평가자”란 다 과 같다. 연구개 과  A  연구개 과  B에 

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  경우, A과 에 참여했 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

가 B과 에 한 평가자가 는 것과 동시에 B과 에 참여했  연구자 또는 

연구책임자 b가 A과 에 한 평가자가   a  b를 말한다. 

   4) 평가 상과  하여 용역ㆍ자 ㆍ감 ㆍ조사 등  한 사람

다. 평가 상과  연구책임자  같  에 소속  가. 다만, 앙행  

장이 필요하다고 인 하는 경우 학  「특 연구  법 시행 」 3조

1 부터 3 지에 해당하는 연구 에 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

소속  가  한 할  있다.

라. 불 실ㆍ불공 한 평가경 이 있는 가 

마. 평가 원 참여자격 한   가 

. 법 11조 2 1항에 라 국가연구개 사업 참여 한   가

사. 그 에 평가  공  해할 염 가 있는 가 

3. 그  사항

  평가 원  시 2 가목, 같   나목1)ㆍ3)ㆍ4)  같   다목에 해당하는 

자라도 연구개 과  특  등  고 하여 평가 원  할  있다.


